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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에 따라 차별된 봉급을 줘야 경쟁력이 높아진다"라

는 말이 어느새 기정 사실인 냥 별 의문 없이 받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지, 아니면 반대로 연봉제가 경쟁력을 낮추는지에 대한 증거는 별로 따지지

않는 듯 합니다. 그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선진

국 사례라고 생각하고 따라하나 봅니다.

미국이 연봉제(m erit raise )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간 복잡한 시스템이 아

닙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연봉제로 인한 "사건"을 조사하느라고 하루를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어느 교수가 자신이 책정 받은 연봉 인상이 학과 평균인 4.0%보다

0.23% 적은 3.77% 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매우 상해서 학과장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적이 적어도 학과 평균인데 학과장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평균 이하의 인상을 책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학과장을 부당 행

위자라고 고발했습니다. 지난 두 달간 학과 분쟁위원회(griev an ce com m itt ee )에서

4명의 학과 교수들이 이 문제를 조사했지만 모두가 만족할 만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분쟁은 대학 분쟁위원회로 올라 왔습니다. 다시 2달에 걸쳐

3명의 교수가 조사를 하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여간 신경이 쓰이는 작업이 아

닙니다. 왜냐하면 학내 사건이 법정 투쟁으로 발전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난 2 달

동안 걸친 모든 증빙 자료와 인터뷰에 대한 보고서를 일일이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학 분쟁위원회는 학과장, 소송 교수, 과내 분과위원회 회원들을 인터뷰하고 경

우에 따라서는 학장, 교무처장, 총장도 인터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과장이 책

정한 연봉을 학장이 검사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절차를 걸치기 때문에 연봉에 대한

"고발"은 사실상 과장, 학장, 총장이 줄줄이 연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학과의 모든 교수의 실적을 조사해서 학과장이 책정한 연봉이 정확하고 타당하고

공평한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이 한해에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2% , 3%도 아니고 0.2, 0.3 %를 따져야 하니 여간 짜증 나는 일이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다른 생산적인 일을 못하게 되니 시간과 돈

낭비입니다.

"새시대 교수법" 책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연봉제가 단기적 효력은 낼 수 있지만

장기적 부작용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봉제가 "경쟁심

"(com petitiv e spir it , 과정, 대내 관계)을 부추기는 것인지 "경쟁력

"(com petitiv en ess , 결과, 대외 관계)을 강화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저는 미시간공대 옴부즈맨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중앙일보에 옴부즈



맨 칼럼이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소개된 바 있지만, 대학의 옴부즈맨은 교

수, 학생, 직원들 사이의 분쟁을 조사하고 판결 내리는 직책입니다. 미국에서는

교수평가제 등으로 학내 분쟁이 심각해지던 70년대 초부터 생기기 시작한 직책입

니다.

다음 호에는 미국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봉제의 종류를 소개하겠습니다. 연봉

제를 실시하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효력과 부작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봉제에 대한 소개나 의견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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